
의학은 응용과학의 한 분야이지만 예로부터 인술을 베푼다

고 하며 질병을 다스릴 뿐 아니라 병든 사람과 사회를 치유하

는 의도(醫道)를 동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른 의

료를 지향하는 의료윤리가 중요함은 당연하다. 영상의학은 환

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인체의 구조와 병변을 정

확하게 나타내어 타 임상의사가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

고 영상을 매개로 하여 직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는 분야이

다. 영상의학 분야에서 의료윤리는 환자와의 접촉이 타 임상의

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최근 영상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임상진료의 진단 및 치료에서

영상의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책임도

증가하게 되었다(1, 2). 실제로 미국에서는 영상의학과 관련된

의료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3). 이에 따라서 영상의학 분

야의 의료윤리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이하‘영상의사’)의

의료윤리강령이나 지침이 제정된 상태이다(4, 5). 그리고 영상

의학과 수련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여 교육하고

있다(6). 우리나라는 진료부분에서 영상의학의 역할이 큰데

비해 상대적으로 영상의학관련 윤리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적

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시대에

윤리는 영상의사에게도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바람직한 진료

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상

의학에 관련한 의료윤리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상의학 진료와 관련된 윤리분야

영상의학검사의 판독

판독소견서

영상의사의 본연의 의무 중 하나가 영상의학검사의 판독소

견서를 적절히 기술하는 것이다. 좋은 판독소견서란 임상진료

에서 필요한 의미 있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그 임상적 의미를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는 것이다(7).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불분명하게 쓰인 모호한 판독소견서는 임상진료의 혼

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의료소송을 일으킬 수도

있다(8). 실제로 김 등(9)의 연구에 의하면 임상의사 중 판독

소견서의 내용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3분

의 2나 되고 그 원인으로 문장의 문법적 오류나 산만성을 든

것을 보면 판독내용의 간결 명료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

다(9). 또한, 영상의학적 소견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상

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장관조영술의 판독문

에“위분문부에 점막의 불규칙한 음영이 보임”이라고만 기술

했으면 임상 의사가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예도 있

으므로 이러한 음영에 대해“위암의 가능성이 크겠으며, 또는

위염이나 위궤양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겠음”이라고 임상적 의

미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8). 김 등의 연구에서 임상의사

가 선호하는 판독소견서는 간결한 단문이나 전보문 형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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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에서의 의료윤리1

김 경 원∙박 재 형1, 2∙윤 순 호

최근 영상의학이 발전하여 임상진료의 진단 및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책임도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영상의학에 관련한 의료윤리에 대하여는

진료에서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이제는 영상의학에서도 의료윤리는 바람직

한 진료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상의학과 관련한 의료윤리에는 영상의학

진료와 관련된 윤리, 영상의학 의사의 관계윤리, 방사선 피폭 및 영상장비의 품질관리, 영상의

학 연구윤리 및 기타 원격 영상의학이나 퓨전영상에서의 윤리 등의 분야가 있다. 영상의학 의사

들이 관련 의료윤리에도 관심을 두고 논의를 하며 여러 영상의학 관련분야의 윤리적 기초를 다

질 때 그 토대 위에서 영상의학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으며, 발전에 뒤따를 수 있는 어려

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1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이 논문은 2009년 5월 20일 접수하여 2009년 12월 18일에 채택되었음.



장형식으로 기술하고 서두에 임상정보 또는 임상적으로 의심

했던 질환을 요약해주며 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선호

하였다. 또한, 영상검사를 수행할 당시에 야기된 환자 상태 문

제나 이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는

것을 원하였다(9). 임상의에 대한 영상의학적 자문이 우리 영

상의사의 핵심 업무임을 고려할 때 판독소견서가 법적 책임과

효력을 지니는 영상의학적 자문에 대한 최종 산물임을 항상 자

각하고 자신의 판독소견서가 임상진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수련과정에

도 좋은 판독소견서 작성에 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오진, 오판독에 대한 문제

몸속의 구조물이나 병소를 간접적으로 영상화하는 영상검사

의 특성과 다양한 변이가 있는 인체와 질병의 특성상 일정 수

준의 오류는 불가피하다. 영상의사는 이러한 오류의 수준을 최

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영상검사판독의 오류

의 원인으로는 발견을 못 한 경우, 감별진단 등의 영상소견 분

석 및 판단의 오류, 판독자의 의학 지식의 부족, 영상검사의 내

재적 한계 등이 있다(10). 때로는 영상의사가 실수하여 오진,

오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단오류(medical error)와 의

료과오(malpractice)의 구별이 쉽지는 않지만 필요하다. 판단

오류란 환자의 상태나 검사소견 등을 파악하여 진단 및 치료방

법을 선택하는 재량권이 법적으로 부여된 전문 지식을 갖춘 의

사가 합리적인 의학적 추론하에 표준적인 진료를 하던 중에도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의료적 한계는

의료 과오와는 구별되어야 한다(11). 의료 과오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 요소가 있다. 의사와 환

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서, 의사가 의료적 판단이나 행

위에 관련된 실수나 주의 의무 태만을 행해야 하며, 이것이 환

자의 손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해야 하며, 이러한 손실이 지속되

어야 한다(11, 12). 이중 영상의사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

는 것이 주의 의무 태만으로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와 감별진단의 오류이다. 그렇지만, 영상의사가 주의 의무 태

만으로 오판독을 했는지, 표준적인 진료를 했음에도 오류가 발

생한 것인지의 판단은 매우 어렵다(13). 이전의 여러 보고에

의하면 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변이 발견된 경우 이전

영상을 다시 후향적으로 관찰할 때 그 위치에 초기병변이 있었

던 경우가 26-90%로 높게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거

나 병변이 모호하게 보이는 초기병변의 발견은 매우 어렵고 표

준적인 진료에서도 어느 정도의 오류는 불가피하다(14-16).

그렇지만, 영상의사는 항상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여 오진의 가

능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문 및 교육

현대 의학은 매우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로서 영상의학도 복

부영상의학, 두경부영상의학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대형병

원 등에서는 자신의 세부전공분야의 영상을 주로 판독하는 실

정이다. 영상의사가 영상을 판독하다가 자신의 세부전공의 아

닌 부위의 이상소견을 잘 모를 경우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영상

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5). 또한, CT, MR 등

의 의료장비의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영상기

법에서의 영상소견 및 해석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

라서 영상의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상기법에 대해 최신 지

식을 습득해나가야만 하며 이러한 평생 학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17). 이러한 지식습득을 위해 영상의

사는 학회, 심포지엄, 세미나, 연수교육 등을 적절히 이용해야

하며 학회는 이러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4, 18).  

영상의학 진료의 커뮤니케이션 (Radiologic Communication)

영상판독결과의 시기적절한 고지

영상의학검사의 판독 시기와 임상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1, 3). 여러 현실적인 여건상 임상의

사가 판독문을 읽지 못하거나 판독과 무관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 임상의사가 예상치 못한 의미 있는

소견이 있으면 담당 임상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권장된다

(19). 그리고 만약 영상소견에서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할 소견

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임상의사에 직접 알려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 임상의사에게 영상의사가 이를 전화

나 구두로 직접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점차 영상의사와 임상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의료소송을 증가시키자 영상의사의 의무를 확대시켜나

가고 있다 (1). 

환자에게 직접 영상검사 결과를 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환자를 직접 대하여 진료하는 초음파 검사, 투시, 혈관촬영,

중재시술 등에서 환자의 진단이나 경과에 대한 것을 직접 언급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환자의 알 권

리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환자의 질병의 경

중에 따라 의뢰한 임상의사와 환자 간 뿐 아니라 임상의사와

영상의사 사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할 문제이다(21-24). 

임상정보

영상진단은 환자의 선행질환, 현재 상태 및 증상 등을 이해

하고 영상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임상정보에 기

초한 판독이 더욱 정확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25). 또한

임상의사도 영상의사가 임상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제 임상

적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판독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9). 영

상의사는 임상의사가 영상검사를 의뢰할 때 환자의 임상정보

및 검사목적을 기재하도록 교육하고 권장해야 한다. 때로는 전

화로 임상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는 임상정보 및 검사목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

자차트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환자의 임상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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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검사의 선택 시 영상의사의 역할

다양한 영상진단법이 개발되고 고가의 장비에 따르는 고비

용 의료행위가 점차로 많아져서 이에 수반되는 환자 개인의 부

담과 국가 의료재정의 부담이 문제가 된다. 가장 합리적인 영

상진단에 대하여 진단의 정확성과 비용-효과적인 면까지 고려

하여 임상의사에게 영상의사가 제언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임

상의사가 병원의 수입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권할 때 혹

은 다른 이유로 비합리적인 영상진단을 시도할 때 영상의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상의학에서의 환자 동의서

의료윤리의 원칙 중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은 소위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로 표현된다. 진단적 촬영을 위한 동

의서를 누가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가 일반촬영을 대신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

영증강 검사에서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설명

과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26). 검사를 의뢰하는 임상의사가

동의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영상의사가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

다. 영상의학 진료는 중재적 시술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포함

한다. 그러면 중재적 시술 시 환자의 동의서는 누가 받을 것인

가? 중재적 시술을 의뢰하는 임상의사가 영상의학적인 시술을

의뢰할 필요를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으나 시술에 대해서 세세

하게 알기는 어려우므로, 영상의사가 시술의 과정 및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27). 동의서

는 구두 및 서면 모두 가능하지만, 서면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부작용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환자가 이해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측면에서 환자

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검사 또는 시술 직전이나 도중에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감 등의 원인에 의해 검사를 중지하겠다

고 의사를 밝히면 이는 동의의 철회를 의미하며, 영상의사 및

방사선사는 검사를 중지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야 한다. 

영상의학과 내에서의 위기관리

영상의학 진료에서도 진단검사 혹은 중재시술의 부작용에

따른 인명손실 혹은 사고가 발생한다. 환자의 질병과 관계없는

사고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을 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

는 조직적인 체계가 필요하다(28). 항상 부작용이나 사고에 대

비해야 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영상의사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관련 임상과에 연락하면 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협력하여 구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진단장비의 관리

정확한 영상의학적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의학 검사가 적합

하게 수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소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

에서도 모든 병원에서 항상 CT, MR 등의 고가의 특수영상진

단장비를 갖출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이러한 장비를 항상 새

로 나온 최첨단의 기계로 갖추어 놓을 수도 없으며 의료자원의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영상의사는

표준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영상진단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 장비의 체계적인 영상의학 검사의 품질관리

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료영상품

질관리원(www.kiami.or.kr)에서 의료영상품질관리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근무

하는 병원에는 없는 다른 특수영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판독문에 기술하고 임상의사에게 알려 다른 병원이

나 영상의학센터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환자의 영상의학 관련 임상정보관리

최근에는 영상자료의 보관과 전송이 디지털 정보로서 영상

정보 전산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하PACS)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 필름

이나 종이 차트를 사용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디지털 영상정보를 이용할 경우 접근이 보다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29). 영상도 중요한 임상정보의 하나로서 무분

별한 접근에 대해 규제가 있어야 하며PACS 시스템에서 일정

자격이 되는 의료인만 접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30). 그리고 모든 의사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환

자정보이용 윤리를 준수해야 함을 숙지한다. 

영상의학 진료에서의 소생술거부(DNR) 문제

암환자가 증가하면서 말기 암환자를 비롯한 말기 질환자에

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본인

이 동의하여 임상의사가 소생술 거부(“Do not Resuscitate”,

이하 DNR) 오더를 내린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

자가 CT 등의 진단검사나 중재적 시술 등의 영상의학 진료를

받는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어떤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31). 이상적인 경우는 임상의사와 사전에 연

락하여 환자가 원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내어 환자

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를

하는 것이 좋으나 이를 일상적인 진료에서 시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DNR 오더의 의미와 해석이 환자마다 상황

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와 현실 속에서 DNR

오더를 영상의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

가 필요하다. 

영상의학 의사의 관계 윤리

환자와의 관계

영상의사도 환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Armstrong등

(32)이 제시한 영상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7단계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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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7단계 모델은 불완전하지만 영상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영상의학의 기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의 넓은 스펙

트럼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되도록 높은 단계의 영상의사-

환자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단계, 영상의사는 환자와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친근감을

느낀다. 환자는 영상의사를 진료팀의 구성원 중 하나로 인정하

며 영상의사의 이름을 기억한다. 

2단계, 영상의사는 환자와 만나고 설명 후 동의과정에서 의

논한다. 환자와의 만남은 잠깐이고 특정 주제만 다룬다. 환자

는 영상의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3단계, 영상검사를 하는 동안 얼굴을 대하지만 개인적인 만

남이 없다. 환자는 영상의사를 병원의 직원쯤으로 생각한다. 

4단계, 환자와 직접 만나지는 않으나 환자의 영상 데이터나

환자 진료에 대하여 주치의와 전화로나 직접 대면하여 의논한

다. 

5단계, 영상의사는 최근의 영상검사결과에 관심이 있다. 임

상 데이터나 전에 찍은 영상에 대해 관심이 없다. 환자를 직접

대하지 않고 서면보고를 통하여 환자나 주치의와 소통한다. 

6단계, 주치의와 소통 시 주로 영상용어를 사용하며, 보고서

는 소견의 기술이 대부분이며 중요한 병리학적인 개념이 포함

되지 않는다. 영상소견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

이 없다. 

7단계, 환자는 단지 시장의 상품처럼 수입의 근원이상 의미

가 없다. 환자-의사 관계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동료의사와의 관계

동료의사를 신뢰하며 동료의사의 신뢰성에 손상을 주는 행

위를 하지 않는다. 동료의사의 의학적 윤리적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원을 하거나 봉직

의로 직장을 구할 때 혹은 자리를 옮길 때 고용자, 피고용자 간

의 계약관계뿐 아니라 상호존중하며 고려해야 할 윤리가 있다. 

검사의뢰자 혹은 임상의사와의 관계

영상검사를 의뢰한 임상의사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의뢰한 내용과 시행하는 검사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의사

전달을 원활히 하고 긴밀히 하여야 한다. 대인관계의 성실함과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방사선사와의 관계

방사선사는 영상검사를 시행할 때 해당 영상 기기를 원활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 영상의사의 진료를 돕거나,

영상의사로부터 지시 받은 프로토콜을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방사선사는 영상검사를 수행하는 한 업무팀으로서 영상의사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직종이다. 때로는 경력 방사

선사와 수련 중인 초년 영상의사간에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

다. 

간호사 혹은 타 직종과의 관계

영상의학에서 중재적 시술과 같이 환자에 대한 직접 치료를

하는 경우 혹은 조영제를 주입하는 CT 촬영에서 간호사가 환

자를 돌보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 보조간호사나 의사조

수, 혹은 행정직원 등 타직종과의 관계도 갈등 없이 상호협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 혹은 의료용품회사와의 관계

영상의학 분야에서도 제약회사, 의료기기 혹은 의료용품 제

조 판매회사와 불가피하게 관계가 성립된다. 산학협력을 통하

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나 투명하지 못한 개인적 이권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다.

방사선 피폭 관리

영상의학적 진단을 위한 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

해보다 검사로 얻는 이득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방사선을 이

용한 검사나 시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암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방사선을 최대

한 줄이려는 방사선방어(radiation protection)의 개념이 몸

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사선 방어의 목표는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진단 및 시술의 질이 저하되는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방

사선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환자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

까지 도모하는 개념이다(33).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검사나 중재적 시술 시 피폭선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991년 ICRP에서 제시한

원칙으로는 정당성(justification), 최적화(optimization)와

선량과 위험의 제한(dose and risk limits)이 있는데 꼭 필요

한 검사는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여 최적화된 결과를 얻되 환

자의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34, 35).

가임여성 혹은 임산부의 방사선촬영

초기임신에서 태아는 방사선에 민감하여 임산부에게 허용되

는 방사선의 양은 매우 소량이다. 인지하지 못한 초기임신으로

골반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임신

중 방사선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은 의료진료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검

사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임산부의 방사선 검사에서

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득과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

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손상이 있을 경우 방사선 CT

를 하여 정확한 진료를 하는 것이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이득

이 될 수 있다. 가임여성이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은 항상 임신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중절에 대한 결

정은 태아선량이 100 mGy 이하일 경우는 고려되지 않는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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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의 방사선 촬영

소아는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대해 예민하며 여명이 길

어 장기간 지난 후 암 발생의 가능성도 성인보다 높다. 피폭기

준이 성인의 기준과 다른 점을 인식하고 방사선 촬영에서 피폭

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선별검사를 위한 방사선 검사의 정당성

방사선을 사용하는 정기검사,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에서는 통상적인 의료진료의 기준

을 사용하지 않는다. 별도의 방사선 피폭량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은 만성적으로 노출 되기 때문에 암 발

생률의 증가, 백혈구 감소, 탈모, 백내장, 불임, 갑상샘 기능저

하증 등의 방사선 만성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계종사

자들의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윤리적으로나 법

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사선의 만성 영향은 일종의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로서 영상의사는 이러한 피해를 받는 입

장이기도 하며, 동시에 방사선사 등 관계종사자에 대해 피폭관

리를 해야 하며 때로는 산재소송 등에 관련될 수도 있는 입장

이다. 따라서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관리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따라 철저히 해야 한다. 관계종사자들의 피폭관리는 진

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피폭선량측정과

정기신체검사를 통하여 하고 있다. 피폭선량측정은 TLD 배지

를 사용하며 최대허용선량 (maximum permissible dose)인

5년간 100 mSv를 초과하면 안 된다. 혈액검사는 백혈구검사

를 포함하여야 하며 2년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영상의학 연구윤리

의학연구의 일반적인 연구윤리가 영상의학분야에도 적용된

다.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있어 모든 임상연구를 사전에 심사하고 있

다. 의학논문을 작성할 때 환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데이터의 조작을 금하는 등 저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 의무가 있다. 전향적 연구일 경우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에만 연구에 참여시켜야 하며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유

지해야 한다. 이를 학술잡지에 게재할 때에도 학술지 편집자는

중복게재를 금하는 등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일반적인 연구윤리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

다. 

기타 영상의학 관련분야

원격 영상의학의 윤리(Ethics in Teleradiology)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영상의 전송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

선됨에 따라 원격 영상의학이 개발되고 있다. 환자진료가 이루

어지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영상을 판독하고 그

결과를 전송할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7). 

퓨전 영상에서의 윤리(Ethics in the Fusion Imaging) 

최근 개발된 퓨전영상으로 대표적인 PET-CT, MR-PET

등은 영상 판독에 있어서 두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판독을 함

이 바람직한데도 일부만 판독되거나 비전문가에 의하여 판독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충분한 상호협력 없이 고가의 장비로 잘

못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38). 

결 론

이상으로 영상의학 분야의 의료윤리에 대해 간단히 둘러보

았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는 항상 윤리

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도덕

적 원리가 윤리이다. 영상의학분야도 의사에 대한 윤리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의료행위에 대해 윤리적 평가뿐 아니라 법적 평

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영상의학이 매우 빠르

게 발전하는 이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

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영상의학의 의료윤리

에 대해 기초를 쌓고 윤리적 타당성 등을 마련해놓는 것이야말

로 추후 판례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선견지명 있는 길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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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cent developments in radiological techniques, the role of radiology in the clinical manage-
ment of patients is ever increasing and in turn, so is the importance of radiology in patient management. Thus
far, there have been few open discussions about medical ethics related to radiology in Korea. Hence, concern
about medical ethics as an essential field of radiology should be part of an improved resident training program
and patient management. The categories of medical ethics related with radiology are ethics in the radiological
management of patient, the relationship of radiologists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or companies, the
hazard level of radiation for patients and radiologists, quality assurance of image products and modalities, re-
search ethics, and other ethics issues related to teleradiology and fusion imaging.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spectful progress in radiology as well as minimizing any adverse reaction from other medical professions
or society, we should establish a strong basis of medical ethics through the continuous concern and self educ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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